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의안번호 : 제1229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 출 일 : 2023년 8월 14일

라.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2. 입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여건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3. 안건내용

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 고도지구 총괄표 : 남산·북한산·구기.평창·국회의사당·경복궁

주변 6곳의 고도지구 면적을 완화하고, 오류·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2곳의 고도지구를 폐지함



지구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232,299 감) 2,167,894 7,064,405 -

남산 주변 2,977,229 감) 167,401 2,809,828 -

북한산 주변 3,557,000 감) 1,204,502 2,352,498 -

구기․평창 480,290 감) 48,731 431,559 -

국회의사당 주변 770,000 감) 345,751 424,249 -

경복궁 주변 1,189,800 감) 193,679 996,121 -

배봉산 주변 50,150 - 50,150 -

오류 94,130 감) 94,130 - 폐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113,700 감) 113,700 - 폐지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 남산 주변 고도지구
기정 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소월로 

일대 도로면 –1.5m이하 135,000 ’72.5.8.
(건설부고시 제174호) -

변경 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소월로 
일대 도로면 이하 135,0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도로면 이하 14,4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신당동 
일대 도로면 +4m이하 22,5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남산동2·3가,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1,020,972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변경
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회현동1가 
146-1 일대,

신당동 432-24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31, 5-1488, 
이태원동 

193-6, 한남동 
741-20 일대

12m이하
(완화시 20m이하) 529,552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15 중구 남산동2가 
49-49, 20m이하 343,461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예장동 1-1, 
용산구 후암동 402-3 

일대

기정 5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묵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1,434,427 〃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변경

5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신당동 
432-1979일대, 
용산구 후암동 
443-1일대, 

이태원동204-3
일대, 한남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335,900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16

중구 회현동1가 
143-4일대,남산

동2가 32-3, 
필동2가 85-1,  

신당동 
432-106일대, 
용산구 후암동 
244-79일대, 

이태원동 
729일대, 한남동 

일대 

28m이하 1,021,831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17 중구 신당동
355-7 일대 32m이하 19,109 〃 〃

18 중구 신당동 
369-7 일대 40m이하 14,673 〃 〃

19 중구 회현동1가 86-3 일대 36m이하 23,724 〃 〃

기정 6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4-13 

일대
18m이하 49,882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지반고를 6m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 수 있음

변경 6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4-13 

일대
18m이하 49,630 〃 〃

기정 7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일대 30m이하 29,224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지반고를 6m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 수 있음

기정 8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일대 36m이하 15,074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②지반고를 6m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 수 있음

기정 9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29 일대 18m이하 36,02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10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29 일대 30m이하 27,08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1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35, 56-13, 
124-7, 136-6, 
한남동 736-42, 

685-2일대 
20m이하 120,8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1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123-15, 
127-7, 

141-11 일대 
28m이하 19,496 〃 〃

기정 1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72-16, 
132-8, 한남동 
737-57 일대 

15m이하 51,113 〃 〃

기정 1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137-23 일대 23m이하 1,241 〃 〃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기정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4·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 3,557,000

’90.12.10.
(서울특별시 고시 

제404호)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변경

1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0m 이하 248,45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2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4·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8m 이하 2,104,048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높이완화 기준 
  별도참조

 ▪ 구기․평창 고도지구

기정 - 구기·
평창 고도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20m 이하 480,290

’93.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122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 구기·
평창 고도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20m 이하

(완화시 28m이하) 431,559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기정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여의도동 
10~12일대 해발 65m이하 396,500 ’76.7.19.

(건설부 고시 제109호) -

기정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여의도동 

13~18일대 해발 55m이하 373,500 〃 -

변경

1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여의도동 18 
일대 75m이하 178,274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2 여의도동 

17-10일대 120m이하 175,812 〃 〃

3 여의도동 
17일대 170m이하 70,163 〃 〃

 ▪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기정 1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청운, 
궁정, 통의, 적선, 
가회, 재동 일대

15m이하
(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10,080
’77.5.9.

(서울특별시 고시 
제139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 청운,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 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재동 83 일대
소격동 165 일대

16m이하 743,04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2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 청운,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 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16m이하 551,442 〃 〃

기정 3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18m이하 20,88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청운, 
통의, 누상, 누하, 
필운, 효자, 체부, 
옥인, 창성, 궁정, 

통인
20m이하 415,8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4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청운, 

통의, 누상, 누하, 20m이하 413,719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필운, 효자, 체부, 
옥인, 창성, 궁정, 

통인
 ▪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기정 -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조망선 높이 이하
(해발 44.0~62.6m) 50,150 ’0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호)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조망선:조망점과 
봉우리의 7부능선
(산 정상 해발 높이
의 70%) 지점을 연결
하는 선 (높이계획 
결정도 참조)

 ▪ 오류 고도지구

폐지 - 오류 고도지구 구로구 온수동
100-64 일대

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30m이하)

94,130
’90.12.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0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폐지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서초구 서초동 
1702일대 28m이하 113,700

‘8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437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 참조 ]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변경) : 전체 고도지구 일괄 변경 적용
<기정>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변경>
 ∙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을 따르되, 건물 옥상 돌출부, 

옥상돌출물 및 필로티는 높이에 포함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높이 3m 이내의 승강기탑 ․ 계단탑 및 
난간벽(투시형 또는 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고 높이 1.5m 미만인 것에 한정)은 제외]

 ▪ 고도지구 완화기준(변경)
<기정>
 ∙ 북한산․남산주변 고도제한 완화
  - 12m지역 → 16m이하까지 완화, 20m지역 → 28m이하까지 완화
  - 인접건축물의 높이연장선 : 가상높이 12m 또는 20m
<변경>
 ∙ 남산주변 ․ 구기․평창 고도제한 완화 
  - 대상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 완화
     (12m지역 → 최대 20m이하까지 완화, 20m지역 → 최대 28m이하까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
 ∙ 북한산주변 고도제한 완화 
  - 경관관리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45m)이하 범위 내 완화 가능 
  - 높이초과 아파트는 리모델링 시 주택법상 가능범위 내에서 층수완화 가능
  ※ 완화적용 방법 및 세부운영기준, 북한산주변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함



○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산주변

Ÿ 면적 변경
- 2,977,229㎡ → 2,809,828㎡ 감)167,401㎡
Ÿ 높이기준 변경
- 소월로일대 : 도로면-1.5m이하 → 도로면이하 
- 12m(완화시16m)이하 → 12m(완화시20m)/20m이하
- 20m(완화시28m)이하  
   → 20m(완화시28m)/28m/32m/36m/40m이하
Ÿ 높이완화 기준 변경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Ÿ 고도지구 내 자연경관지구 중첩지역 
고도지구 해제 

Ÿ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세분화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활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북한산주변

Ÿ 면적 변경
- 3,557,000㎡ → 2,352,498㎡ 감)1,204,502㎡
Ÿ 높이기준 변경
- 20m이하(완화시 28m)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상: 28m 이하
Ÿ 높이 완화기준 변경
-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시 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15층(45m) 범위 내 완화 가능 

   *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함
- 높이초과 아파트는 리모델링 시 주택법상 가능범위 

내에서 층수완화 가능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Ÿ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 
중첩지역 고도지구 조정

Ÿ 경관보전 범위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높이 
세분화 및 기존  높이완화기준(‘14)을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완화기준으로 변경

Ÿ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려, 주택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층수완화 기준 신설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활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구기·평창

Ÿ 면적 변경
- 480,290㎡ → 431,559㎡ 감) 48,731㎡
Ÿ 높이기준 변경
- 20m이하 → 20m이하(완화시 28m이하)
Ÿ 높이완화 기준 신설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Ÿ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 
중첩지역 고도지구 조정

Ÿ 지형여건 고려 합리적 높이관리 위한 
높이완화 기준 신설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활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국회의사당
주변

Ÿ 면적 변경
- 770,000㎡ → 424,249㎡ 감) 345,751㎡
Ÿ 높이기준 변경
- 표고 65m이하, 표고 55m이하 
   → 75m이하, 120m이하, 170m이하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Ÿ 고도제한이 불필요한 여의도공원 지역  
고도지구 폐지

Ÿ 중요시설 경관 및 도심기능 활성화 등 고려 
높이기준 변경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활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경복궁
주변 

Ÿ 면적 변경
-1,189,800㎡ → 996,121㎡ 감)193,679㎡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Ÿ 자연경관지구 중첩지역 고도지구 폐지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활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배봉산 주변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Ÿ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활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오류 ∙ 폐지
Ÿ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고도지구 지정목적(도시 

연담화 방지) 및 실효성 상실로 고도지구 폐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 폐지

Ÿ 중요시설 경관보호 차원 도시관리 일관성 
결여 및 도심 기능 활성화를 고려하여 
고도지구 폐지



②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 광진구·마포구·강변북로·

강남도로 일부 4곳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폐지하고, 종로구·중구

일대 2곳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유지함

구분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광진구 자양동 21
~ 자양동109
(강변도로)

22,500 도로 양측 15
’19.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강변북로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마포구 
상암동 1527~
 상암동 1566

82,800 도로 양측 12 〃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강변북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559,200 도로 양측 12 〃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강남도로
(영등포구,동작구,

 강남구,강서구,강동구)
782,400 도로 양측 12 〃 올림픽대로

기정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종로구 
사간,소격,안국,

가회, 원서, 삼청, 
계동, 제동 일대

780,735

집단

〃
삼청동길,

율곡로, 사직로
(집단)

기정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중구 회현동~
장충동 일대

700,000 〃
남산공원길

(집단)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구 지구의 세분 면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1,446,900

∙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 
지구 폐지(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
적, 범위 등 고려 실효성 상실로 폐지



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 공람기간 : 2023. 7. 7. ~ 7. 20.(14일간)

○ 공람방법 : 파이낸스뉴스, 아주경제신문(2개 일간신문)

○ 주민의견(20건/5,663명)

- 제출지역 : 남산주변, 북한산주변,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경복궁,

배봉산(붙임1 참조)

○ 관련부서의견(35건/14개 부서)

- 제출기관 : 서울시(상임기획단, 전략주택공급과 등),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중구, 용산구, 강북구, 도봉구, 종로구(붙임2 참조)

○ 해당 지역구 시의원 의견(붙임3 참조)

○ 집행부 검토의견

-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추진하는 사항임

- 주요 산․시설물의 중요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고도지구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노후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여건 변화와

지형적 특성,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관리기준을 마련함

- 오류, 법원단지 등 경관 보호 대상․목적이 불분명한 고도지구와 관리

수단 중첩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일부 지역은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기준을 조정함

-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음



5. 환경성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국토계획법」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국토계획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7. 검토의견

가. 의견청취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

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춘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

으로,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임

나. 검토 내용

“고도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재정비 배경 및 목적”

①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1)

○ 1970~90년대 최초 지정된 고도지구는 서울의 주요 상징경관

조망환경 보호에 기여해 왔으나, 시대적 여건 변화(건축물 노후화 등)를

반영한 재정비 필요성이 증대됨

○ 이에, 도시 여건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구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의 조정을 통해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실현

하고, ’14년 고도지구 높이 관리 개선 이후 서울의 지역 여건

및 실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 및 완화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② 서울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재정비2)

○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유지 또는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지정·관리하고자 함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2023.7.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결정(변경)(안), 2023.7.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방향 및 내용”

① 서울시 고도지구의 제도개선 이력

○ 고도지구는 최초 ’65.4월 舊「도시계획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고도지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

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건축물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舊「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 1965. 4. 20.] [대통령령 제2106호, 1965. 4. 20., 일부개정]

제14조의2(기타 지구의 설정) 건설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에서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건축물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고도지구를,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할 때에 임항지구를, 공공용건축물을 집중시켜 업무집행

에 관한 상호이편을 도모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업무지구를, 불량지

구개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재개발지구를 각각 설정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주요 산,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유지·

관리하여 현재까지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제도개선과 관련한 변경 이력을 살펴보면,

○ ’05.9월 북한산·남산 주변 등을 대상으로 지형을 고려한 건축물의

층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4.3월 층수와

높이를 병행하여 규제하던 것을, 높이로만 관리하는 내용으로 변경

하였음

○ ’17.3월에는 토지이용체계 간소화를 위해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하고, ’19.4월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중복

규제를 받았던 김포공항 고도지구를 폐지, ’22.4월에는 지역의 여건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어린이대공원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등의 개선을 지속해 옴



< 서울시 고도지구 제도개선 연혁 >



② 고도지구 재정비 관리 원칙

○ 서울시는 고도지구 관리 및 재정비를 위해 현재까지의 관리 방향은

‘규제’였으나, 향후의 관리 방향은 ‘관리’로 패러다임을 변경하고,

경관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보호

대상과 목적이 불명확한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규제가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높이 제한 정비를 위해 도심 기능 및 지역 특성 및 지형을 고려한

세밀한 높이 조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방향 >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시 고도지구별 관리방안 및 쟁점사항”

○ 이번 의견청취안은 지역의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춘 고도지구

재정비방안을 포함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며,



○ 주요 의견3)으로는 고도지구4) 내 중복규제(자연경관지구 등) 해제,

주택정비사업 추진지역 높이제한 완화, 고도지구 관련 시-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현재 서울시 고도지구는 총 8곳(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배봉산 주변, 경복궁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오류,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이며,

유형 특성(주요산 보호, 주요시설물 보호, 기타)으로 구분하여 높이 제한

및 완화기준을 제시함

<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 제한 높이 및 지정현황 >

3) ’22.10월 ~ ’22.12월에 실시된 고도지구별 자치구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

4) ’22.10.(북한산) / ’22.11.(남산) / ’22.12.(구기.평창, 국회의사당, 서초 법원단지, 오류)

 * 2개소 재정비 완료 : 어린이대공원 폐지(’22.4), 배봉산 높이완화(’23.6. 결정고시)





① 남산 주변

○ 고도지구 지정개요

- 위 치 : 남산 주변 일대(용산구, 중구)

- 면 적 : 2,977,229㎡

- 최초결정일 : ’72.5.9.

- 지정목적 : 남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고도지구로

지정5)(’95.4월)

○ 지정배경

- 남산제모습찾기 기본계획(1991년)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수립한

최초의 남산 경관종합계획임

- 구역별 조망·부감대상과 남산 단면상 위치에 따른 관리구역 세분화

및 높이 규제 구역을 설정

- 남산제모습찾기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남산 및 주변 지역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남산 일대를 고도지구로 지정(’95.4월)

○ 고도지구 변경 도면

5)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 고시, 1995.



○ 검토 의견

- 남산 주변 지역은 오랜 남산 고도지구 지정으로 건축물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6)되어 있고, 고도지구 이외 자연경관지구 등이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의 여건 변화로 고도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역세권 지역 개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도지구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의 검토 항목을 살펴보면 1991년 ‘남산제

모습찾기 종합기본계획’, 2010년 ‘경관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망

축을 주요 기준점으로 삼아 높이 완화를 검토하여, 수려한 남산의 경

관을 보전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 건축물 노후화가 진행된 주택지나 개발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한

고도지구 완화기준은 찾아볼 수 없어, 해당 지역은 건축물의 노후

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므로 고도지구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며 관련 완화기준을 재조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고도지구 재정비 관련 지역구 시의원 의견 >

연번 자치구 상임위 시의원 방문일 고도지구 의 견
1 중구 행자위

옥재은
(국민의힘)

8/9
16:00~

남산
주변

- (민원) 중구 회현동, 다산동 일대
의 절대높이 완화가 필요함

2 용산구 교육위
최유희

(국민의힘)

8/30
16:00~

- (민원) 용산구에서 2006년 시행한 
「남산최고고도지구 완화 시뮬레
이션 용역」 결과에 따라 건의한 
지역 중 미반영된 지역(용산2가
동, 한남동, 후암동)도 높이 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
어 추가 완화 조치가 필요함

- 시-용산구 협력 건축물 개선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 연계하
여 기반 시설 개선 적극 지원 마
련 및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 적
극 활용 필요

3 중구 도균위
박영한

(국민의힘)

9/7
14:00~

-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사업성 
이 나오도록 북한산만큼 완화가 
필요함

-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납득할만
한 기준 제시 필요함

6) 현재 2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 비율이 83.4%



② 북한산 주변

○ 고도지구 지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방학동 일대

- 면 적 : 3,557,000㎡

- 최초결정일 : ’90.12.14

- 지정목적 : 북한산 국립공원 경관보호7)

○ 지정배경

- 북한산 국립공원에 연접하여 고층아파트 등의 건립시 자연경관 훼

손 및 경관지에 대한 시야차단 우려

※ 도심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라 주거기능의 도시외곽부 입지추이

- 서울의 대표 자연경관지인 북한산을 찾는 시민들이 빼어난 경관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고층 건물 건립

○ 고도지구 변경 도면

7) 서울시,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2000.



○ 검토 의견

- 북한산 주변 지역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등의 중복규제로

인해 주택지 개선이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 또한, 해당 지역은 주거지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며, 정비사업 등 주거지

개선과 경관 보호를 동시에 해야 하는 여건임

- 고도지구의 높이관리기준 설정을 위해 검토한 항목을 살펴보면 북

한산(도봉산) 조망을 위한 조망점 27개소를 활용했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북한산의 경관 및 조망축을 확보하는데 일부 기여가 가능

하다고 보여지나, 해당 지역의 현안인 주거지 개선 및 노후 건축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성 확보 등은 어렵다고 보여짐

- 이에, 경관 조망 및 자연보전을 위한 기준 이외 정비사업 등 사업

성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고도지구를 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고도지구 재정비 관련 지역구 시의원 의견 >

연번 자치구 상임위 시의원 방문일 고도지구 의 견

1 강북구 도균위
이용균

(더민주)

8/18

14:00~

북한산

주변

- 주요 조망가로 저층 배치 구간
(28m)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따라 단지내 평균높이(20층)로 
높이로 기준 조정 필요함

2 도봉구 주택위
박  석

(국민의힘)

8/25

13:30~

- 1종일반주거지역 中 고도지구 
미해제지역 28m로 완화 

- 쌍문동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고도지구 결정 신속 추진
이 요구됨



③ 구기, 평창

○ 고도지구 지정개요

- 위 치 : 구기·평창 주변 일대(종로구 구기동, 평창동 일대)

- 면 적 : 480,290㎡

- 최초결정일 : ’93.04.26

- 지정목적 : 북한산 국립공원 경관보호, 저층 주거환경 보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위해 추가 지정

○ 지정배경

- 1993년 풍치지구 미지정 지역에 고도지구 지정

※ 5층이하, 18m이하

- 1994년 풍치지구와 중복지역 제외

- 1999년 고도지구 추가지정

○ 고도지구 변경 도면

- 주요산 조망 경관 보호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고도지구 현재 높이

기준을 유지하되 고도지구 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기준 적용



○ 검토 의견

- 구기·평창 지역은 고도지구와 인접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되어있는 곳으로, 높이 관리를 위해 저밀도 용도지역8)이

지정 되어 있음

- 해당 지역은 20년 이상 된 저층 건축물 위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20년 이상 건축물이 87.1%, 4층 이하 건축물이 84.%로

구성9)되어 있음

- 이곳의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은 도로변을 따라 주요 산(북한산, 북악산,

인왕산)이 조망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조망축을 선정하였고, 이를 기준

으로 고도지구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선 대책 방안이 고도지구 완화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주환경의 개선이나 정비사업 등 추

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관 조망 및 자연보전을 위한 기준 이외 정비사업 등 사

업성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

다고 하겠으며, 경관 보호와 함께 주거지 환경 개선을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고도지구 재정비 관련 지역구 시의원 의견 >

연번 자치구 상임위 시의원 방문일 고도지구 의 견

1 종로구 도균위
윤종복

(국민의힘)

8/22
14:00~

구기
평창

- 정비사업 등 추진이 가능하

도록 사업성, 경제성이 확보

되도록 절대높이 완화가 

요구됨

8)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등

9) 종세분화 이전, 고도지구 지정 이전(1999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일부는 건축물 높이 기준 초과하여 있음



④ 경복궁 주변

○ 고도지구 지정개요

- 위 치 : 경복궁 주변 일대(서촌, 북촌지역)

- 면 적 : 1,189,800㎡

- 최초결정일 : ’77.05.09

- 지정목적 : 한옥 및 문화재 경관보호 및 경복궁과 인왕산, 북악산

과의 경관적 조화

○ 지정배경

- 경복궁 일대 중앙청 주변 일대의 건축물 고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

- 경복궁과 인왕, 북악산과의 경관적 조화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 고도지구 변경 도면

- 한옥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현재 높이 기준 유지



○ 검토 의견

- 경복궁 주변은 인왕산, 북악산이 인접해 있어 경관 보호를 해야

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경복궁, 한옥 등 문화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으로 고도지구 지정목적이 명확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음

- 해당 지역은 한옥 등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3층 이하 건축물이 84.5%, 단독주택이

60.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85.7%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히 노후한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이 지역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역사도심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한옥 문화재, 저층주거지 보호 및 규제를 위해 여러

관리 수단과 중첩되어 있어 고도 제한 완화를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이번 고도지구 완화 시, 자연경관지구 중첩지역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옥상 활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의 노력을 하였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고도지구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지역의 현안인 저층 노후 주거지 개선 대책에 대한 방안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고도지구 완화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이나 정비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임

< 고도지구 재정비 관련 지역구 시의원 의견 >

연번 자치구 상임위 시의원 방문일 고도지구 의 견

1 종로구 도균위
윤종복

(국민의힘)

8/22
14:00~

경복궁
주변

- 정비사업 등 추진이 가능하도
록 사업성, 경제성이 확보되도
록 절대높이 완화가 요구됨

- 문화재 주변 거주환경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⑤ 국회의사당 주변

○ 고도지구 지정개요

- 위 치 : 국회의사당 전면부 일대

- 면 적 : 770.000㎡

- 최초결정일 : ’76.07.18

- 지정목적 : 국가중요건물 국회의사당 보호를 위해 지정

○ 지정배경

- 1975년 국회의사당 준공

※ 국회의사당 등 공공기관이 들어선 지역에 업무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

물을 건립할 수 없게 함

- 1976년 고도지구, 시설보호지구 지정

※ 고도지구 최초 지정(770,000㎡)

○ 고도지구 변경 도면

- 본 고도지구 변경검토는 고도제한이 불필요한 여의도 공원구역을

고도지구에서 해제

- 고도지구 해제지역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관리



○ 검토 의견

- 국회의사당 주변은 인접한 곳에 중요시설인 국회의사당을 기준으로

고도지구가 지정되어있으며,

- 국회의사당 돔 높이인 60m를 기준으로 고도지구 경계 높이를 설정

하여, 고도지구를 75m, 120m, 170m의 3단계로 나누어 완화한

것을 알 수 있음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지정 현황 >

○ 국회의사당 주변은 국회의사당과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 고

도지구 지정 거리가 365m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도지구 설정

구역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도지구 높이 또한 단계별 건축물

의 높이차(75m, 120m, 170m)가 크게 느껴질 우려가 있으므로, 높

이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현재 설정된 고도지구 부지 규모상 현재 3단계 높이 기준에서

2단계(120m, 170m)로 구분하여 건축물 간 높이차를 줄여 경관상

압도감을 낮추는 방안으로 높이 산정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보임



○ 주변 고층 빌딩에서 중요시설(국회의사당)을 내려다보지 못하게 시야 차

단을 목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고도지구 설정

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준을 고민하여 고도지구 높이를 재설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전경 >

< 고도지구 재정비 관련 지역구 시의원 의견 >

연번 자치구 상임위 시의원 방문일 고도지구 의 견

1 영등포 도균위
도문열

(국민의힘)

8/07
16:00~

국회
의사당

- 국회의사당 전면부 고도
지구 지정부지 높이 기
준 완화 필요함



⑥ 오류

○ 고도지구 지정개요

- 위 치 : 온수산업단지 일대(구로구 온수동 100일대)

- 면 적 : 94,130㎡

- 최초결정일 : ’90.12.01

- 지정목적 : 당초 풍치지구가 시계 연접구간 도시 연담화 방지목적

으로 지정10)

○ 지정배경

- 1977년 풍치지구 지정(2,330,000㎡)

※ 1977.12. 시계 연접구간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온수동 일대 풍치지구

지정

- 1990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 1990.11. 풍치지구 해제 후 고도지구로 대체 지정

- 1999년 풍치지구 해제

○ 고도지구 변경 도면

10) 고도지구 지정목적: 풍치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고도지구로 대체 지정



○ 검토 의견

- 오류 지역은 서울 온수 산업단지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제조업 중심의

공장시설로 되어 있음. 3층이하 건물이 96.8%로 저층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특성이 있음

- 이 지역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2.7%이나, 주거 기능은 거의

없어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정비사업 추진 등의 요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 지역 및 입지 여건의 변화로 다른 고도지구와 달리 조망대상이나

보호 대상이 없어 고도지구 지정목적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폐지

되는 곳이라고 보임

⑦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 고도지구 지정개요

- 위 치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일대

- 면 적 : 113,700㎡

- 최초결정일 : ’80.12.30

- 지정목적 : 법원단지 주변의 균형개발과 도시 경관을 보호, 영동

부도심의 발전추세와 서초동 법원단지의 높은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관리

○ 지정배경

- 1975년 공공기관 강남 이전 계획 수립

※ 강북억제 및 강남 촉진 방안으로 시청, 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 강남 이전

계획 수립, 법원과 검찰청만 강남으로 이전

- 1980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 1989년 법원, 검찰청 준공

○ 고도지구 변경 도면

○ 검토 의견

- 서초동 법원 단지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 구역 주변이 고층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현재 고도지구 지정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된

특징이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업무시설 51.8%, 근린생활

시설 40.4%로 업무·근린생활시설 위주의 건축물이 입지 해있어

업무단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해당 지역의 고도지구 지정 및 관리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주변과의 개발 격차 심화, 용도지역 상향 및 도심 중심지구 포함 등

지역의 큰 여건 변화로 토지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므로, 고도지구

로서의 관리 필요성이 미약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고도지구 지정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됨



“서울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관리방안 및 쟁점사항”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유지 또는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현재 서울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종로구 일대, 중구 일대에 지정되어있음

< 서울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 현황 >



① 강변북로 및 올림픽 대로 일대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개요

- 위 치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일대

- 면 적 : 1,446,900㎡

- 지정목적 :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

문화적 경관을 보호·유지 또는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11)

○ 지정배경

- 1965년 최초 미관지구 지정

- 2018년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 2019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경과 지정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변경 도면

-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 범위 등 고려 실효성

상실로 폐지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검토 의견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목적은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역사문화적 경관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변

관리 목적에는 불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현재 고도지구로 지정된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경우,

지정목적에 불부합하고 관리범위 및 대상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폐지되는 것이라고 판단됨

< 특화경관지구 행위 제한 사항(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의3(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형태ㆍ배치ㆍ색채 및 조경 등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

획하여야 한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은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여 해당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해당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

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

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제34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춘 용

도지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재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그간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를 ‘규제’해 왔으나, 향후에

는 ‘관리’의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용도지구 관

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남산·북한산·구기평창·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의 6개 지역은 고도지구 면적이 완화되며, 오류·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의 2개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 면적이 폐지되는 등 총

9개 지역의 고도지구 면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자 함

○ “남산·북한산·구기평창 주변”은 고도지구 외에 자연경관지구 등 건

축물 높이 규제를 위한 지구가 중복으로 지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곳으로, 자연경관의 보호를 포함하여 고도지구 완화를 검토해야 하

는 특성을 가진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해당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20년 이상 경과 건

축물이 약 80% 이상)되어 있어 거주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판단되나,

-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주로 조망 축이나 경관축으로 설정하여 고도

지구 완화에 따른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

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며, 노후 주거지 등을 특정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하는 등의 계획 수립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지역들의 경우 경관 조망 보전 및 자연 보호를 위한

고도지구 설정 기준 이외,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확보를 고도지구 완화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마

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복궁 주변”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역사도심중

점경관관리구역 등 한옥 문화재, 저층주거지 보호 및 규제를 위해

여러 관리 수단과 중첩되어 있어 고도 제한 완화를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이번 고도지구 완화를 하는데 있어 자연경관지구 중첩지역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옥상

활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고도지구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고도지구 완화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이나 정비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회의사당 주변”은 국회의사당에서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사

이의 고도지구 지정 직선거리가 365m로 많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도지구 설정 구역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도지구 높

이 또한 75m, 120m, 170m로 설정되어있어, 건축물의 높이차가

크게 느껴질 우려가 있으므로, 높이 산정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현재 설정된 고도지구 부지 규모상 현재 3단계 높이 기준에서 2

단계(120m, 170m)로 구분하여 건축물 간 높이차를 줄여 경관상

압도감을 낮추는 방안으로 높이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

겠음



- 고층 빌딩에서 중요시설(국회의사당)을 내려다보지 못하게 시야 차

단을 목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고도지구

설정 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준을 고민하여 고도지구 높이를 재설

정하는 것 또한 토지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임

○ “오류 주변”은 서울 온수 산업단지 지역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제조

업 중심의 공장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및 입지 여건의 변화

로 고도지구 지정으로 보호해야 할 조망 대상이나 보호 대상이 없어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임

○ “서초동 법원 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 구역 주변의 고층 개발

이 많이 진행되어 고도지구 지정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된 곳으

로, 고도지구로서의 관리 필요성이 약해졌으며, 오히려 주변과의 개

발 격차를 줄이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지구 지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일대”는 현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

정되어있으나, 원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목적은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한강변 관리 목적에는 불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고도지구로 지정된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경우, 지정목적

에 불부합하고 관리범위 및 대상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을 상실했다

고 판단되는 지역임

○ 고도지구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그간 1965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은 2014년 ‘최고

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이후 약 9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 오랜 기간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있던 곳을 대상으로 완화 검토를

하는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 제시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



- 반면, 이번에 제출된 고도지구 관리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특히,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고도지구 관리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남산·북한산·구기평창 주변” 지역은 주택 노후도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전무한 바,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고도지구 관리방안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붙임1 주민 의견 청취사항

■ (주요제출의견) 남산 주변 고도지구

■ (주요제출의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 (주요제출의견)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

■ (주요제출의견)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의견제출자 주 요 의 견 비고

김OO 외
2,776인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과 인접대지와의 높이 격차 심화 등
고려 추가 완화 요구(용산동2가, 후암동, 다산동, 회현동, 남창동,
이태원동)

․서울역에서 조망 시 주변 빌딩으로 남산타워가 이미 경관차폐되
어 있어 시뮬레이션에 대한 의문제기(후암동)

양OO 외
9인

․도로면 +4m 이하 지역과 인근 필지 높이제한(20m) 격차 문제제
기(신당동)

․회현시민아파트 인근 건축물 노후화 심화로 12층까지 리모델링 가
능토록 높이제한 완화(회현동)

․소파로변의도로면이하기준관련높이 8m 추가완화요구(회현동)

이OO 외
474인

․이태원 관광특구 고도제한 완화 요구

․퇴계로변 준주거지역 높이기준 40m로 완화 요구(필동)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 시 완화 요구(다산동)

의견제출자 주요의견 비고

김OO 외 111인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고도지구 폐지 또는
북한산과 동일한 높이기준(15층 45m) 적용 요구(구기동, 평창동)

최OO 외 7인 ․2종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 및 최소 15층(45m)까지 완화 요구(구기동)

의견제출자 주요의견 비고

KBS ․KBS부지는 인근 170m 지역의 고층건물로 인해 전파장애 발생 가능

의견제출자 주요의견 비고

윤OO 외 3인 ․1종일반주거지역 중첩지역 고도지구 해제(방학동)

한OO 외 952인
․높이 초과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고도지구 폐지 또는
22~25층 까지 완화(도봉동, 방학동)

남OO외 1,030인
․모아타운 관련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및 28m 이
하 지역과 동일한 높이완화 적용 요구(쌍문동)

- 주요 조망가로변 저층배치구간 건축물 높이를 28→36m로 완화



■ (주요제출의견)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 (주요제출의견)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의견제출자 주요의견 비고
성 등이 있으므로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이격거리가 같은 지역들과 동
일수준으로 고도제한 적용 필요

이OO 외 25명
․여의도금융중심 공간 기능 등을 고려 국회의사당 이면부 부지(75,
120m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120m, 170m) 요청

한OO 외 2인
․여의도 공원에 인접한 토지는 170m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선상에 위치한 순복음교회도 170m 이하 적용 요구

정OO

․일부 필지의 75m 구간과 120m 구간 중복 시 두 가지 높이 기준의 평
균높이 적용 등 예외 조항 필요

․KBS 부지(75m 이하)와 순복음교회(120m 이하) 적용 기준 불합리

의견제출자 주요의견 비고

이OO 외 2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해 높이기준
(최소 28m 이상) 변경 요청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합리적인 높이기준으로 변경 요구

의견제출자 주요의견 비고

이OO 외 258인 ․배봉산주변 고도지구 폐지 및 용도지역 상향 요청



붙임2 관련 부서 의견

■ 주요의견

부서 주 요 의 견 비고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남산 주변)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과 남산에서의 부감 등 조정 기준과
변경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상세한 설명자료 필요

·(북한산·구기평창·경복궁·남산 주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고도지구 유
지 계획 관련 지역·지구 중첩 등 관리의 실효성 검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주요 경관자원인 한강변에 대한 적정 경관관리
측면에서 '수변특화경관지구'로의 검토 필요

전략주택공급과

·(북한산 주변) 쌍문동 모아타운 관련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제1종일
반주거지역, 20m 이하 지역에서 정비사업 시 15층(45m)이하 까지 완화 요청

- 완화 심의 시 다른 법률에 관한 위원회 대상일 경우 해당 위원회 심의

·(북한산 주변) 모아타운 관련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통합심의
시 ‘북한산주변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저층 배치구간
폭원 축소 및 높이 완화할 수 있도록 요구

·(구기·평창 주변) 구기동 모아타운의 경우 최대 28m까지 완화 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가 아닌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해
관리계획 및 층수 완화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

중구청

(남산 주변)

·회현동, 다산동 지역 조건부 완화 대신 절대높이 완화, 고도지구 지정 이
전 높이 초과 건축물 구제방안 마련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완화 기준(최고 44m 범위 내) 추가(다산동)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등 고도지구 중첩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및 퇴계
로변 일대 고도지구 경계부 조정 요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 가능 지역은 단계적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
역 내 고도지구 높이변경사항 일괄고시 등

용산구청
·(남산 주변) 고도지구 내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고높이 완화 검토

·용산2가동, 한남동 높이기준 추가 완화 검토요청 등

강북구청 ·(북한산 주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고도지구 전체 해제 요구

도봉구청

(북한산 주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 시 최고 15층(45m) 완화 기준 동일 적용

·높이초과 아파트 재건축 시 추가적인 층수 완화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방학동 533-16, 17번지 고도지구 해제 요청

종로구청

·(구기·평창) 조망점 신설을 통해 높이관리기준 재검토

-‘북한산주변' 고도지구 높이관리 기준 적용 요구(20m→28m 이하, 정비
사업 추진 시 15층 45m)

·(경복궁 주변) 근정전마당에서 행각을 바라보는 각도(3°)를 적용하는 높
이관리기준 산정방식의 재검토 요구(문화재보호구역 앙각을 고려한 높이
조정 또는 해제) 등



부서 주 요 의 견 비고

국회사무처 ·(국회의사당 주변) 국가 중요시설물(가급)에 적합한 보안·방호 및 건물의
상징성 등에 맞는 경관 보호 필요

법원행정처 ·(법원 단지 주변)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추진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의 보안 및 일조·조망권 등을 위해 사전 협의 조치 필요

대검찰청 ·(법원 단지 주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검찰청사 보안 및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협의 필요



붙임3 고도지구 재정비 관련 지역구 시의원 의견

연번 자치구 상임위 시의원 방문일 고도지구 의 견
1 중구 행자위

옥재은
(국민의힘)

8/9
16:00~

남산
주변

- (민원) 중구 회현동, 다산동 일
대의 절대높이 완화가 필요함

2 용산구 교육위
최유희

(국민의힘)

8/30
16:00~

- (민원) 용산구에서 2006년 시행
한 「남산최고고도지구 완화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에 따
라 건의한 지역 중 미반영된 
지역(용산2가동, 한남동, 후암
동)도 높이 관리 기준에 충족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완
화 조치가 필요함

- 시-용산구 협력 건축물 개선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 
연계하여 기반 시설 개선 적
극 지원 마련 및 경관 시뮬레
이션 검토 적극 활용 필요

3 강북구 도균위
이용균

(더민주)

8/18

14:00~
북한산

주변

- 주요 조망가로 저층 배치 구간(28m)
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따라 단지
내 평균높이(20층)로 높이로 기준 
조정 필요함

4 도봉구 주택위
박  석

(국민의힘)

8/25

13:30~

- 1종일반주거지역 中 고도지구 미
해제지역 28m로 완화가 필요함

- 쌍문동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고
도지구 결정 신속 추진이 요구됨

5 종로구 도균위
윤종복

(국민의힘)

8/22
14:00~

구기
평창

- 정비사업 등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성,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절

대높이 완화가 요구됨

경복궁
주변

- 정비사업 등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성,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절
대높이 완화가 요구됨

- 문화재 주변 거주환경 개선 방
안 마련이 필요함

6 중구 도균위
박영한

(국민의힘)

9/7
14:00~

-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사업성 
이 나오도록 북한산만큼 완화
가 필요함

-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 제시 필요함

7 영등포 도균위
도문열

(국민의힘)

8/07
16:00~

국회
의사당

- 국회의사당 전면부 고도지구 
지정부지 높이 기준 완화 필요
함


